
이식가능성의 판단기준

감정평가기관이 평가기준을 이식비로 밝히고 있더라도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비를 그 

보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, 과수목이 이전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

라 경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므로 원심에서는 이 사건 포도나무가 위와 같은 기준에 

비추어 이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심리 조사되어야 한다. (대법원 1991.1.29. 선고 90누

3775 판결)


